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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P2P ,

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-‘P2P ’ -

투자자

보호를 강화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

연계 금융회사(대부업체 은행, ·

저축은행 등)를 통해 관리 감독·

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

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 최소한의 장치

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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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

가이드라인은 업체의 창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P2P ·

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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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P2P 플랫폼( )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연계 금융회사대부(

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, · )를 통해 모니터링

3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P2P

투자한도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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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금의 분리 관리( )

투자자 제공 정보( )

차입자 제공 정보( )

영업행위 준수사항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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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방안

은행 저축은행 연계형( · )

대부업체 연계형( )

5 투자자 유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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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향후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http://www.fsc.go.krhttp://www.fsc.go.kr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
